
□ 사건의 경과

 사 건 번 호  2005가단17898

 원       고  ◯◯화재보험 주식회사

 피       고  양◯◯

 소   제기일  2005. 2. 25.

 판결 선고일  2005. 12. 20.

 쟁      점
 자동차종합보험약관상 자기차량손해에 있어서 음주

면책조항에의 해당 여부

 결과 (주문)

 □ 원고 승소

 ☑ 원고 패소

 □ 원고 일부 승소

 참 고 조 문
 도로교통법(2005. 5. 31. 법률 제7545호로 개정되기 

전의 것) 제41조 제1항, 제4항

□ 판결 요지

○ 사안의 개요

  피고는 2005. 2. 3. 00:20경 그 소유의 차량을 운전하고 가다 불상의 이유

로 그 진행방향 우측의 가로수를 충격한 뒤 논으로 추락하여 위 차량이 

파손되는 손해를 입은 뒤 위 차량의 보험자인 원고를 상대로 자기차량손

해보험금의 지급을 구하고 있다. 

○ 원고의 주장

   피고는 사고 전인 2005. 2. 2. 19:00부터 같은 날 23:50경까지 甲과 함께 

맥주 7병(병당 500㎖)을 나눠 마셨으므로 피고가 마신 맥주의 양은 1,750

㎖(피고와 甲이 1/2씩 나눠 마셨음을 전제로 할 때)가 되고, 사고는 그로

부터 약 30분 뒤에 발생하였으므로, 위드마크 공식에 따라 피고의 혈중알

콜농도를 계산하면, 결국 피고는 0.1645%의 음주만취상태에서 위 차량을 

운전하다 사고를 유발한 셈이어서, 원고는 면책약관에 따라 위 차량 파손

으로 인한 자기차량손해보험금의 지급을 면한다.



○ 쟁점

   자동차종합보험약관상 자기차량손해에 있어서 음주면책조항에의 해당 여

부

○ 법원의 판단

   자동차종합보험의 약관에 의하면, 피보험자가 음주운전을 하였을 때에 생

긴 자기차량손해는 이를 보상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, 음주

운전이라 함은 도로교통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한계치 이상으로 술을 마

시고 운전하는 것, 즉 혈중알콜농도 0.05% 이상의 주취상태에서 운전하는 

것을 의미하는데, 사고 당시 음주측정기 등을 이용한 별도의 음주측정이 

이루어지지 않아 사고 직전 마신 술의 양 등을 근거로 위드마크 공식에 

따라 혈중알콜농도를 산출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, 원고가 제출한 모든 

증거에 의하여도 피고가 사고 직전 甲 외 1명과 함께 식당에서 맥주를 

일부 나누어 마신 사실 외에 그 마신 양이 얼마나 되는지 등이 명확히 

밝혀지지 아니한 이상, 위 차량의 보험자인 원고로서는 피고에 대한 자기

차량손해보험금의 지급을 면하기 어렵다.   

□ 판결의 의미

○ 보험자(보험회사)가 피보험자의 음주운전을 이유로 자기차량손해보험금의 

지급을 면하려면 피보험자가 사고 당시 혈중알콜농도 0.05%의 이상의 주

취상태에서 운전하였다는 점이 음주측정기 등을 이용한 음주측정에 의하

여 밝혀져야 하고, 부득이 음주측정이 이루어지지 않아 피보험자가 사고 

직전 마신 술의 양 등을 근거로 위드마크 공식에 따라 혈중알콩농도를 

산출하게 되었다면 우선 그에 관한 전제조건들이 충분히 입증되어야 함

을 밝힌 사례.


